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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톺아보기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

을 말한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말하

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건강보험재정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때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적연금소득을 언제부터 어떻

게 얼마나 반영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면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가 연금생활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살펴보자. 편의상 여기서는 국민연금에

Editor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건강보험이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보험료는 부담스럽죠.” 

대다수 은퇴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

고 있는 듯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을 생각하면 건강보험만 한 효자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

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

울 수밖에 없다. 연금생활자들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

으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까, 아니

면 줄어들까.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나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다. 연금생

활자 중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

문이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2022년 8월 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표

가 9억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9월 이후

에는 소득 요건이 강화돼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

인 경우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Check point 1

9월 이후 연금생활자 건보료 부담 
늘어날까, 줄어들까

변경 전(등급제)

1095점(38등급) × 205.3원 = 22만4084원

변경 후(정률제)

(3860만원÷12) × 6.99% = 22만4845원

연소득 3860만원일 때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내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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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받는 노령연금 이외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은퇴자를 

가정해 보자. 먼저 변경 전 상황부터 분석해 보자.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283만원 

이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노령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월 246만원이다. 따라서 다

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노령연금 때문에 피부양

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은퇴자는 없을 듯하다.  

소득기준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면 어떻게 될

까. 연 소득 2000만원을 월

로 환산하면 167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노령

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 자

격을 잃을 수 있다. 국민연

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3

월 기준 노령연금을 16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7만

2246명 정도 되기 때문이

다. 이들 중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일부는 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27만3000명으로 전체 피부양자의 1.56% 가량 된다

고 추산했다. 현재 피부양자 중 98.5%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률제 적용하면 소득보험료가 줄어들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

고 있다. 이 중 소득 관련 보험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

률제로 바뀐다. 개편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개 등

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9월부

터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해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

까, 줄어들까. 소득 1등급을 예로 들어보자. 연소득이 100

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면 1등급으로 분류돼 82점을 부여 

받는다. 1점당 205.3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1등급 해당

자는 월 1만6835원를 납부한다. 연소득이 120만원이면 월 

10만원을 버는 셈인데, 보험료로 월 1만6835원을 납부하

면 보험료율이 16.8%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

(6.99%)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등급제 대신 정률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인하 

Check point 2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 단위: %

※현행(등급제) 보험료율은 해당 등급 중위소득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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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노령연금만 받으시니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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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등급부터 38등급에 해당

하는 지역가입자가 정률제 전환으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이 3640만원부터 3860만

원 이하이면 38등급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1095점을 부여 

받아 보험료로 월 22만4804원을 납부하고 있다. 연소득이 

386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정률제로 전환하면 22만4845원

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소

득보험료는 변동이 없거나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날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9월부터 연금소

득 인정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노령연금으로 연

간 1000만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00

만원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9월 이후에는 500만원의 소득

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연금생활자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률제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과 연금소

득 인정비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중에서 어떤 것

이 더 클까.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4100만원(월 342만원)보

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에 따른 인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 국민

연금 수급자 중에는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

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

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고액 연

금 수급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일부 고액 연금생활자를 제외하면 대

다수 연금생활자는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400만원(월 33만원) 이하인 지

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장가입자에 맞춰 지역가입자의 최소소득보험료 기준을 높

였기 때문이다.

변경 전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소보

험료로 1만465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

자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

만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연금생활자는 

어떻게 될까. 연금소득 인정비율이 50%라서 다른 소득이 없

는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672만원(월 56만원) 이하면 최소

보험료(1만9500원)를 납부하게 된다.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연금소득이 연 400만원(월 33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보

험료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

인다. 지금까지 9월 건강보험

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

나는지 줄어드는지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생활하

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

다수는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 강화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 변경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

최소보험료 인상
 

내용

(현행) 연소득 3400만원 이하

(변경)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현행) 등급제(79개 등급 분류)

(변경) 정률제(보험료율 6.99%)

(현행) 연금 소득의 30%

(변경) 연금 소득의 50%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 14,650원

(변경) 연소득 336만원 이하 19,500원

효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월 342만원) 초과 시 

보험료 인상

연금소득이 연 400만원 

(월 33만원) 이하면 보험료 증가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연금생활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연금소득(월)  2022년 8월 이전  2022년 9월 이후

 28만원  16,835원  19,500원

 33만원  18,682원  19,500원

 39만원 20,530원 19,500원

 44만원 22,378원 19,500원

 50만원 24,225원 19,500원

 56만원 27,100원 19,500원

최소소득보험료 납부하는 연금생활자의 보험료 변화

Check point 3
Check poi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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